
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2]

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조직 및 인력 시험 및 인증기관 자격 요건에 관한 국제표준(ISO/IEC 17065,

ISO/IEC 17025)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

인력 보유

2. 설비 및 환경 서버, 운영체제, 시험자동화도구, 미들웨어, 데이터베이스 시스템

등 시험장비 보유

3. 평가방법 소프트웨어의 유형별(패키지 소프트웨어, 임베디드 소프트웨어,

모바일 소프트웨어, 보안 소프트웨어 등) 평가모델 보유

비고

1. “미들웨어”란 응용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에 원활한 통신

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.

2. “패키지 소프트웨어”란 이용도가 높거나 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묶어서 상

품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.

3. “임베디드 소프트웨어”란 전자기기의 시스템에 내장되어 연결된 센서와 제어

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에 요구되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

트웨어를 말한다.


